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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2020년 6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20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
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이하 ‘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고 7월 23
일부터 시행

- 특히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법」을 통해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후에 발표

한 첫 번째 네거티브 리스트임.

▣ 2020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르면 농업, 제조업, 서비스(금융)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의 진입장벽이 완화되었고 자동차 제조 분야는 과도기적인 
개방 목표를 제시

 - 투자금지 분야였던 △ 방사성 광물의 제련 및 가공, 핵연료의 생산 △ 항공교통 

관제 항목을 삭제하여 개방 분야를 확대

 - 금융 분야는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 내 개방 로드맵보다 1년 빠르게 외국인 

지분 제한을 취소

 - 그 외 지분에 제한을 두었던 △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수도 공급 배관망의 건

설·경영 △ 상용차 제조 분야의 지분 제한을 전면 취소(승용차 제조 분야는 2022

년까지 지분 제한 및 합자 법인 수량(2개 이하)에 대한 제한을 취소할 것임을 명시)

 - 그러나 합자나 합작이 모두 가능했던 의료기관, 시장조사 분야는 합자만 허용

 - 한편 ‘FTZ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농·어업, 인쇄업, 

중의약, 교육, 문화 분야에서 개방도가 더 높은 수준임.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 「외국인투자법」의 법적 근거 마련 △ 금융
업의 대외 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 전면적인 대외 개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

 - 글로벌 투자 기회가 위축된 상황에서 네거티브 리스트의 항목 축소는 투자자들에

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

 - 향후에도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

을 추진할 계획

 - 한편 우리 정부는 진행 중인 한·중 FTA 후속협상 시 네거티브 리스트를 참고하여 중

국의 개방 수준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기업은 리스트의 제한 완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진출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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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서론

■ 2020년 6월 2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2020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이하 ‘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고 7월 23일부터 시행1)

- 중국은 18기 3중 전회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해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시행을 추진해옴. 

- 특히 2020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2020년 1월 시행된 「외국인투자법」과 관련 조

례 발표 후의 첫 번째 네거티브 리스트로서 「외국인투자법」 정착을 촉진

◦ 「외국인투자법」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정의(제4조)하고, 구체적인 함의(제28조)를 명확히 설명하여 

법적 근거를 제공2)

-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금융업의 대외 개방 조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금융업의 대외 

개방 로드맵보다 빠르게 금융업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삭제하여 개방을 확대

글상자 1.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

2. 주요 내용 및 특징

■ 2020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9년 리스트와 비교하여 다음의 3가지 변화를 주목할 만함.  

- ①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허용한 분야라고 할지라도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허가·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등 관련 부처의 역할(심사)을 명확히하고 관리를 강화함. 

1)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20),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0年版)」;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20), 「自由贸易试验区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0年版)」. 

2) 「외국인투자법」 제28조: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중 투자금지 분야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된 업종이며, 투자제한 분야

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분야는 국내외 일치된 원칙에 따라 관리.

□ 현재 중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 시장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 FTZ 네거티브 리스트로 총 3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시장접근 네거티브 리스트’는 내자·와자를 포함한 모든 시장 주체에 적용되며, 2018년에 제정된 후 

2019년에 한 차례 수정을 거침.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 전 지역의 외국인투자를 대상으로 하며, ‘FTZ 네거티브 리스

트’는 FTZ 범위 내 외국인투자를 대상으로 함. 

- 따라서 외국인투자의 경우 FTZ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하고 그 외 모

든 지역에서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시장접근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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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제4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

에서 허가, 기업 등록 등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명시

- ② 외국인투자의 여러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 관리 규정(‘설명’ 제5조)을 추가함. 

◦ 〔‘설명’ 제5조〕 ‘국무원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쳐 국무원에 보고된 특정 외국인투자는 네거티브 리스

트 중 관련 분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 

◦ 이로써 중국 투자자가 해외에 설립한 회사(주식회사, 지주회사 등)의 역외투자도 외국인투자로 간주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③ 중국이 체결한 경제무역협정, 국제조약 등 협정에 대해서는 기존(2019년판)과는 다르게 시장 

진입 시 더 높은 우대조치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 중국정부가 네거티브 

리스트를 활용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둠.  

◦ 〔‘설명’ 제8조〕 ‘홍콩·마카오·대만과 체결한 경제무역협정(후속 협상 포함), 중국이 체결·참여하는 국

제조약 및 협정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우대조치가 있을 시 관련 규정에 따

라 실행할 수 있다’고 명시

◦ 2019년판 리스트에서는 ‘요건에 부합하는 투자자는 더 높은 수준의 개방 조치를 실행한다’고 구체적

으로 명시하였으나, 2020년판에는 기존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보임. 

글상자 2.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구성

□ ‘네거티브 리스트’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설명(총 9개 조항)’과 실제 분야별 투자 금지·제한 

리스트로 구성

- 2020년 리스트의 ‘설명’ 부분은 2019년 8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수정·조정

설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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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에 따르면 농업, 제조업, 서비스(금융)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진입장벽이 완화되었고, 자동차 분야는 

과도기적인 개방 목표를 제시함. 

- 2020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9년 40개에서 2020년 33개로 7개 항목이 축소 조정

◦ 총 6개 조항이 삭제되었고, 2개 조항은 1개 항목으로 통합

- 투자금지 분야였던 △ 방사성 광물의 제련 및 가공, 핵연료의 생산 △ 항공교통 관제 항목을 삭

제하여 개방 분야를 확대

- 예상대로 금융 분야(증권회사·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선물회사·생명보험회사)는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 내 개방 로드맵보다 1년 빠르게 외국인 지분 제한을 취소

◦ 2019년 리커창 총리는 금융 분야의 지분 제한을 리스트보다 앞당겨 철폐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음.3) 

- 그 외에도 외자지분에 제한을 두었던 △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수도 공급 배관망의 건설·

경영 △ 상용차 제조 분야의 지분 제한을 전면 취소

- [농업] 소맥 신품종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에서 34% 이상으로 지배 비율

을 완화했는데, 이는 2019년 FTZ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먼저 시행되었던 조치로, 이번 리스트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 승용차 제조 분야는 2022년까지 지분 제한 취소 및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중국 내 합자 법인 

수량(2개 이하)에 대한 설립 제한을 취소할 것이라고 명시

- 그러나 합자나 합작이 가능했던 의료기관, 시장조사 분야는 합자만 가능해짐. 

표 1. 2020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투자 허용 및 규제 완화 내용

 주: 표 내용 중 각 문구 앞의 숫자는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 원문 표기에 따른 것임.
 자료: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19),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版)」;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20), 「外商投资准入

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0年版)」. 

3)  「李克强在第十三届夏季达沃斯论坛开幕式上的致辞」(2019. 7. 3), 『中国政府网』.

분야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삭제된 내용

농업
1. 소맥 신품종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전체 조항 중 일부 내용, 과반 지

분 → 중국 측 34% 이상으로 변경) 

제조업
7. [투자금지] 방사성 광물의 제련 및 가공, 핵연료의 생산
9. 상용차 제조 지분 제한

전력·열에너지·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업

12.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수도 공급 배관망의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교통운수 18. [투자금지] 항공교통 관제

금융

22. 증권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23. 선물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24. 생명보험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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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Z 네거티브 리스트’도 지속적으로 개방 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2020년 리스트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농·어업, 인쇄업, 중의약, 교육, 문화 분야에서 개방도가 더 높음.  

- ‘FTZ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9년 37개에서 2020년 30개로 7개 항목이 축소 조정

- 2019년 이미 전국 범위 리스트보다 개방 수준이 높았던 농·어업, 인쇄업, 문화 분야는 높은 개방 

수준을 그대로 유지(표 2 참고)

- 2020년에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투자금지 항목인 중의약에 대한 투자금지를 취소

하였고, 교육 분야에서도 학제류 직업교육기관에 한해 외국인의 독자 투자를 허용 

- 또한 FTZ 리스트 내 일부 항목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구체적인 보충 설명을 기재

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관련 법규의 내용을 추가한 것임. 

◦ 관련 보충 설명이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임. 

표 2. 2020년 ‘FTZ 네거티브 리스트’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개방 수준이 높은 분야

자료: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19),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版)」;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20), 「外商投资准入特
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0年版)」;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19),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
版)」;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20),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0年版)」.

3. 평가 및 전망

■ 이번 2020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 「외국인투자법」의 법적 근거 마련 △ 금융업의 대외 

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 전면적인 대외 개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

- 2020년 1월 시행된 「외국인투자법」은 기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

기업법」을 대체한 외국인투자 분야의 기본법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

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공식화함.

분야 2020년 FTZ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방 내용 적용

농업 옥수수 신품종 육성과 종자 생산은 외자 지분을 66%까지 허용 2019년~

어업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 수산물 포획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2019년~

인쇄업 출판물 인쇄업에 대해 중국 측 과반 지분 조건 취소 2019년~

중의약 중약 제조방법의 응용 및 중성약 처방 생산 투자금지 취소 2020년

교육
비학제 직업기술 훈련기관(2019~)과
학제류 직업교육기관에 한해 외국인의 독자 투자 허용 

2020년

문화 문화예술 공연단체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중국 측 과반 지분 조건으로 허용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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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이번 리스트에서는 국무원의 금융업 개방 확대정책 기조를 이어 2020년 1월부터 취소된 생명보

험회사, 선물회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외국인 지분 제한에 대한 내용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도 삭제 조정함. 

-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는 보다 넓은 분

야에서 심층적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 중국 내 전문가는 리스트의 항목 축소(개방 확대)가 정부의 개방 확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해외

투자를 회복시켜 글로벌 공급체인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4)

■ 글로벌 투자 기회가 위축된 상황에서 제한 항목이 축소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발표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할 계획

-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는 주로 지분 제한을 취소·완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선

택권이 확대되어 투자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

- 14·5 규획 건의문에서도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하고 외자기업의 권익을 합법적으로 보호하며, 해

외 투자를 촉진·보장하는 법률·정책·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강조5)

- 또한 발개위 등 중앙부처에 따르면 계속해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을 확대할 것이며, 추가로 2020년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도 제정·발표할 계획임을 밝힘.6) 

■ 한편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중 FTA 후속협상 과정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참고하여 중국의 

개방 수준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기업은 리스트의 제한 완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진출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시 네거티브 리스트를 기준으로 홍콩·마카오와의 CEPA, 대만과의 

ECFA 등 조치를 참고해야 할 것이며, 한국 측 양허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 관리방안」 등 중국정부가 최근 발표한 조치 등에서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일부 높은 수준의 개방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진출 지역을 감안하여 

리스트와 개방조치를 참고해야 함. 

- 중국은 ‘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해 시범적으로 FTZ에서 외국인투자 규제를 풀어준 후 후

속으로 전국 범위에서 허용하는 점진적 개방의 패턴을 보이고 있으므로, 개방 시범 분야(특히 

학제류 직업교육기관 등)의 향후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4) 「我国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再压减17.5%」(2020. 6. 26), 『人民日报』.

5)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2020. 11. 3), 『新华社』.

6) 「发改委印发《近期扩内需促消费的工作方案》(全文)」(2020. 10. 29), 『新浪财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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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분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FTZ 네거티브 리스트

一.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소맥(밀) 신품종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지분이 34% 이상이어야 함. 옥수수 신품종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이 과반 지분 확보

2. [투자금지] 희귀 우량 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생산(종자,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
전자)

3. [투자금지] 번식용 농산물, 가축, 수산물의 생
산

4. [투자금지]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 수산
물 포획

1. 소맥·옥수수 신품종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지
분이 34% 이상이어야 함.

2. [투자금지] 희귀 우량 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생산(종자,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3. [투자금지] 번식용 농산물, 가축, 수산물의 생산

二. 광업
5. [투자금지] 희토·방사성 광물·텅스텐 탐사, 개발 

및 채굴
4. [투자금지] 희토·방사성 광물·텅스텐 탐사, 개발 및 

채굴

三. 제조업

6. 출판물 인쇄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7. [투자금지] 중약 제조방법의 응용 및 중성약 

처방 생산
8. 특수목적 차·신에너지 자동차·상용차 제외, 

완성차 제조 시 중국 측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두 개 및 그 이하의 동종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함(2022년 승용차 제조 지분 제한 취소 
및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중국 내 합자 법
인 개수(2개 이하)에 대한 설립 제한 취소).

9. 위성방송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의 생산

5. 특수목적 차·신에너지 자동차·상용차 제외, 완성차 
제조 시 중국 측 지분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두 개 및 그 이
하의 동종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설
립하는 것이 가능함(2022년 승용차 제조 지분제한 
취소 및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중국 내 합자 법
인 개수(2개 이하)에 대한 설립 제한 취소).

6. 위성방송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의 생산

四. 
전력·열에너지·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업

10. 원자력 발전소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7. 원자력 발전소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 과반 지
분 확보

五. 도소매업
11. [투자금지] 연초, 궐련, 구운 담뱃잎, 기타 

담배 제품의 도매와 소매
8. [투자금지] 연초, 궐련, 구운 담뱃잎, 기타 담배 제

품의 도매와 소매

六. 교통운수, 
창고업 및 

우정업

12. 국내수상운송회사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13. 항공운수기업은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단일 외국투자자의 투자 비율은 25%를 
초과할 수 없음. 법정 대리인은 반드시 
중국인이어야 함. 항공회사의 법정 대표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자여야 함. 농업·임업·어업
용 항공회사는 합자만 가능, 기타 일반항공
회사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14. 민간용 비행장의 건설 및 경영에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외국 측은 공항 관제탑의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없음.

15. [투자금지] 우정(郵政)회사, 국내 택배 업무

9. 국내수상운송회사는 중국 측이 과반 지분 확보(중국 
국적 임차 운영 금지, 외국선박 이용 금지 등)

10. 항공운수기업은 중국 측 과반 지분을 확보, 단일 
외국투자자의 투자 비율은 25%를 초과할 수 없음. 
법정 대리인은 반드시 중국인이어야 함(중국기업
만 국내 항공서비스 경영, 중국 지정 운송인 정
기·비정기 항공서비스 제공 가능). 항공회사의 법정 
대표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자여야 함. 농업·임업·
어업용 항공회사는 합자만 가능, 기타 일반항공회
사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11. 민간용 비행장의 건설 및 경영에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외국 측은 공항 관제탑의 건설 및 운영
에 참여할 수 없음.

12. [투자금지] 우정(郵政)회사, 국내 택배 업무

七.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16.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업무에 한해 개방. 부가통신업무 외자비율 
50% 초과 불가(전자상거래, 국내 다자통신, 
정보 저장·전달업, 콜센터 등 제외), 기초통
신업무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17. [투자금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
넷 문화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정보발

13.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업무
에 한해 개방. 부가통신업무 외자비율 50% 초과 
불가(전자상거래, 국내 다자통신, 정보 저장·전달
업, 콜센터 등 제외), 기초통신업무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경영자는 기초통신사업 전문회사여야 
함), 상하이 FTZ의 기초 통신사업 분야의 시범정
책을 모든 FTZ로 확대

14. [투자금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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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FTZ 네거티브 리스트

표 서비스 
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경
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정보발표 서비스

八.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

18. [투자금지] 중국 법률사무(중국 법률 환경·영
향 관련 정보 제공은 제외), 국내 변호사 사
무소의 파트너 불가능

19. 시장조사는 합자에 한하며, 그중 라디오 방
송 청취율·TV 시청률 조사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20. [투자금지] 사회조사 

15. [투자금지] 중국 법률사무(중국 법률 환경·영향 관
련 정보 제공은 제외), 국내 변호사 사무소의 파트
너 불가능(외국 변호사는 대표기구 방식만 가능, 
중국변호사 채용 금지. 대표기구 설립 시 허가 필
요)

16. 시장조사는 합자에 한하며, 그중 라디오 방송 청취
율·TV 시청률 조사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17. [투자금지] 사회조사

九. 
과학연구와 
전문기술 
서비스

21. [투자금지] 인체의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
과 치료기술의 개발 및 응용 

22. [투자금지]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
23. [투자금지] 대지측량, 해양측량, 측량용 항공

촬영, 지면이동측량, 행정구역 경계측량, 지
형도, 지역행정지도, 지질도 등 조사(광업권
이 있는 사람은 광업권 범위 내에서 이 특
별관리 조치의 제한을 받지 않음.)

18. [투자금지] 인체의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
료기술의 개발 및 응용 

19. [투자금지]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
20. [투자금지] 대지측량, 해양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이동측량, 행정구역 경계측량, 지형도, 지역행
정지도, 지질도 등 조사(광업권이 있는 사람은 광
업권 범위 내에서 이 특별관리 조치의 제한을 받
지 않음.)

十. 교육

24. 유아교육기관, 일반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은 중외합작경영만 허용,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가 중국 국
적 보유자, 이사회 구성원 중 중국인이 1/2 
이상)

25. [투자금지] 의무교육, 종교교육

21. 유아교육기관, 일반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은 중외
합작경영만 허용(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가 중
국 국적 보유자, 이사회 구성원 중 중국인이 1/2 
이상), 외국교육기관이 중국인 대상 모집 금지(비학
제 직업기술 훈련기관, 학제류 직업교육기관은 제
외), 단 합작 형태는 가능

22. [투자금지] 의무교육, 종교교육
十一. 위생 및 

사회사업
26. 의료기관은 합자에 한함. 23. 의료기관은 합자에 한함.

十二. 문화, 
체육 및 

엔터테인먼트

27. [투자금지] 언론사
28. [투자금지] 도서·신문·정기간행물·음향·전자

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 업무
29. [투자금지] 각급 라디오·TV 방송국, 라디

오·TV 송출망(발사기지, 중계국, 방송위성, 
위성업로드기지, 위성수신기지 및 중계국, 
마이크로주파수기지, 감측소, 케이블 송출
망), [종사금지] 라디오·TV 영상신청 업무, 
위성방송 지면 시설 설치 서비스

30. [투자금지] 라디오·TV 방송프로그램 경영 및 
제작

31. [투자금지] 영화 제작회사·배급회사·상영회사 
및 영화수입사업

32. [투자금지] 문화재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 
및 국유 문화재 박물관

33.  [투자금지] 문화예술 공연단체

24. [투자금지] 언론사(언론사·기자 상주 시 승인 필요, 
뉴스 서비스 제공 시 심사 필요, 외국 언론사와 업
무 협력 시 중국 주도 및 정부 비준 필요)

25. [투자금지] 도서·신문·정기간행물·음향·전자출판물
의 편집, 출판, 제작(합작회사는 정부 비준 후 협
력 프로젝트 추진 가능)

26. [투자금지] 각급 라디오·TV 방송국, 라디오·TV 송
출망(발사기지, 중계국, 방송위성, 위성업로드기지, 
위성수신기지 및 중계국, 마이크로주파수기지, 감
측소, 케이블 송출망), [종사금지] 라디오·TV 영상
신청 업무, 위성방송 지면 시설 설치 서비스(해외 
위성 채널수신은 심사제도 실시)

27. [투자금지] 라디오·TV 방송프로그램 경영 및 제작
(해외 프로그램 수입 및 위성전송방송프로그램 수
입은 지정 기관에 신고. 드라마 중외공동제작의 허
가제도 실시)

28. [투자금지] 영화 제작회사·배급회사·상영회사 및 영
화수입사업(단, 비준 허가 후 중외합작영화 촬영 
및 제작 허용)

29. [투자금지] 문화재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 및 국
유 문화재 박물관(문화재의 외국인 앞 양도·대여, 
저당권설정 금지. 무형문화유산 조사기구 설립 및 
경영 금지. 중국 내 무형문화재 조사, 고고학 조
사·탐사·발굴은 중국과 합작하는 형태로 전문 심사
기관의 비준·허가 필요)

30. 문화예술 공연단체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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